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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신용보증재단 공고 기업 제2023 – 1호

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망(고용·산재보험료) 지원사업 공고
경상남도 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폐업·산업재해·

노령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도 「소상공인 
사회보험망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. 2. 1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

1  사업개요

□ 지원대상 :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이나 
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’에 가입한 자

                 ※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

□ 신청제한 : � 폐업한 자
‚ 경상남도 사회보험망 지원사업에 지원종료 이력이 있는 자

 

【참고】

v ′자영업자 고용보험′이란?

  - 「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」 제49조의2(자영업자에 대한 특례)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
가입할 수 있는 제도

  - (가입혜택)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,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

 v ′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′이란?

  - 「산업재해보상보호법」 제124조(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)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
가입할 수 있는 제도

  - (가입혜택) 업무상 사유로 부상, 질병,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
 

□ 지원내용 
 ❍ 고용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(1~7등급) 30% 지원

  

【고용보험료 지원 예시(요율 2.25%)】  
   (기준: ′23.1월, 단위: 원)

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
기준보수액(월) 1,820,000 2,080,000 2,340,000 2,600,000 2,860,000 3,120,000 3,380,000

보험료(월) 40,950 46,800 52,650 58,500 64,350 70,200 76,050

지
원
율

경남지원 보험료의 30%

정부지원 보험료의 50% 보험료의 30% 보험료의 20%  

본인부담액 8,190 9,360 21,060 23,400 32,180 35,100 38,030

  ※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복 지원 가능(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별도 신청 필요)
문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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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 30~50%* 지원
                         * 1~4등급: 50%, 5~8등급: 40%, 9~12등급: 30%

  

【산재보험료 지원 예시(평균요율(22.2‰)*】  
   (기준: ′23.1월, 단위: 원)

등급 기준보수액(월) 월보험료 본인부담액 지원율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본인부담액 지원율

1등급 2,340,860 51,960 25,980 

50%

7등급 5,145,990 114,240 68,540 
40%

2등급 2,808,380 62,340 31,170 8등급 5,613,510 124,610 74,760 

3등급 3,275,900 72,720 36,360 9등급 6,081,030 134,990 94,490 

30%
4등급 3,743,420 83,100 41,550 10등급 6,548,550 145,370 101,750 

5등급 4,210,950 93,480 56,080 
40%

11등급 7,016,070 155,750 109,020 

6등급 4,678,470 103,860 62,310 12등급 7,483,590 166,130 116,290 

  *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 상이하여 업종 평균요율 적용한 예시임(′23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은 [붙임1] 참고)

  ※ ‘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.0/1,000 별도 가산

 m 지원기간 : ′23. 1월 ~ ′25. 12월 (최대 3년간 지원*) ※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 조기 마감

   * (예) ‘23년 11월 고용‧산재보험 가입 및 11월부터 보험료 납부 후 보험료 지원 신청 시 ’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

  

※ ′23년 보험료 부과·납부 월(月)부터 소급지원

   (예) ′23년 1월부터 보험료를 납부 → ′23년 2~12월 중에 신청하더라도 1월 납부분부터 지원

※ 지원기간(′23.1.25~′25.12.31)이 경과한 경우 미납분을 추후 납부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음

   (예) ′25년 12월분 보험료 미납 → 추후 납부하더라도 ′25년 12월분은 지원하지 않음

□ 지원절차

  

고용·산재보험 가입

 

고용·산재보험료 

지원신청
 

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액 

결정 및 지급

1인 자영업자

→ 근로복지공단

1인 자영업자

→ 경남바로서비스

재단

→ 1인 자영업자

※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또는 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’ 가입 필요 

(고용·산재보험 가입 등 문의처 : ☎ 1588-0075(근로복지공단))

※ 경상남도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종료자(폐업, 미납, 보험해지 등으로 인한 지원종료자 포함)에게는 설문조사 참여 

문자 발송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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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지원금 신청 및 지급

□ 신청시기 
 2023. 2. 1. ~ 12. 31. 연중 수시 신청 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  ※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(최장 ′25. 12월) 수혜 

  ※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과 별도 신청 필요

□ 신청방법 
 ❶ 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 접속 
    è ‘1인 자영업자 고용·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’ 배너 클릭

 ❷ ‘신청’ 클릭 è ‘신청하기’ 클릭 è 로그인(회원가입 및 휴대폰인증 필수)   
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체크 후 ‘동의’ 클릭 

 ❸ 신청구분, 체크리스트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입력 후 
‘마이데이터가져오기’ 클릭 è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‘추가첨부’에 업로드 
è ‘신청하기’ 클릭 

  ※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(본점)·등기우편·팩스·이메일 신청 가능하되, 

구비서류(신청서([붙임2] 별지1·2)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([붙임2] 별지3), 사업자등록

증명, 통장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별도 제출 필요 

    Ü 방문(본점)·등기우편·팩스·이메일 신청이 필요한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자(☎ 055-715-5137)에게 

연락바랍니다.

 

 ㉠ 사업자등록증명상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

  : ′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′ 또는 ′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′ 제출

 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체하는 경우

   - 기초생활수급자 : ‘의료급여증명서’ 또는 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’ 제출

   - 국가유공자 : ‘의료급여증명서’ 및 ‘국가유공자카드’ 2개 모두 제출

 ㉢ 입금계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지원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【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】

https://www.gyeongnam.go.kr/baro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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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현황 확인·수정 방법
 ‘경남바로서비스’ 접속 è ‘1인 자영업자 고용·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’ 배너 클릭 
è ‘신청현황’클릭 è ‘상태’ 확인 (‘상세보기’ 클릭하여 내용 수정 및 추가서류 업로드 가능)

□ 지급방법 및 시기
 ❍ 지급방법 : 본인 명의 통장 계좌입금
 ❍ 지급시기 : 보험료 납부내역 등 확인한 후 대상자에 대하여 분기별 지급

    

【지급시기】

납부 보험료 지원금 지급시기

′23년 1분기(1~3월)분 ′23년 5월 중

′23년 2분기(4~6월)분 ′23년 8월 중

′23년 3분기(7~9월)분 ′23년 11월 중

′23년 4분기(10~12월)분 ′24년 2월 중

□ 문의처
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사회보험망지원사업 담당(☎ 055-715-5137)

3  유의사항

∘ 지원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
∘ 신청현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∘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, 지원금 지급시기는 관련 기관의 

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∘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 
∘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
∘ 대표자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단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 필요

【상태】

∘신청 : 담당자 확인 전 상태

∘승인 : 담당자 확인 후 접수완료 상태

∘미승인 : 지원조건 미충족 상태. ‘미승인 사유’에 따라 수정·보완 필요한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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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필요서류 발급 방법(일부)

서류 발급방법

사업자등록증명
(온라인) 정부24 사이트(gov24.kr)

(방문) 세무서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(온라인)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www.nhis.or.kr)

(팩스 수신) ☎ 1577-1000 

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
(온라인)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si4n.nhis.or.kr)

(팩스 수신) ☎ 1577-1000  

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(온라인)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(edi.nhis.or.kr)

(팩스 수신) ☎ 1577-1000

의료급여증명서
(온라인) 복지로 사이트(bokjiro.go.kr) 

(방문) 행정복지센터
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(온라인) 정부24 사이트(gov24.kr) 

(방문) 시,군,구청, 시,도 교육청

국가유공자카드(사본)
(온라인) 정부24 사이트(gov24.kr) 

(방문) 보훈(지)청

5  기타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및 정부지원 문의처 

문의사항 담당기관 전화번호

고용·산재보험 가입·납부·혜택 등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
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

붙임 1.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1부.
     2. 신청서 각 1부 및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1부.  끝.

http://www.nhis.or.kr

